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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적

  ○ 소액의 복리후생적 비용 지출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   

     해당 소액경비에 대한 지원 시행

□ 소액경비 지원 내용

구분 내용 비고

지원 대상 상근 임직원
감리현장, 지사, 출산휴가, 휴직, 대기,

재택근무 인원 제외

지원 금액
월 10,000원/명

(매월 1일 총원 기준)
총액 한도 내 실비 지급

사용 범위 커피, 차, 과자, 음료수, 야식
「전도금 운용지침」 중 합사 전도금으로

커피, 차 구입 사용 불가로 변경

□ 지급 방법

  ○ 매월 초 본부(부서)별 전월 지출 비용에 관한 지원금 출금 전표 작성

     (전월 지출 영수증 첨부)

        → 경영지원실 총무팀 경유(인원, 금액, 사용 내역 적정성 검토)

        →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본부(부서)별 결재

        → 경리부 제출

        → 본부(부서)별 전월 지출 비용에 관한 지원금 수령

□ 주의 사항

  ○ 본부(부서) 회식비로 지출 금지(지원금 지급 불가)

□ 시행일

  ○ 5월 지출 비용에 관한 지원금부터(6월부터) 지급


